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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

례 개 례안 심사보고

2014. 4. 24( )

건 통 원

1. 심사경과

 가. 안  : 2014. 4.   .

 나.  안  : 천 역시

 다.  : 2014. 4.   .

 라. 상  : 2014. 4. 24.( 215  시  3차 건 통 원 )

  ○ 안  : 건 통  강 상 

  ○ 검 보고 : 건 통수 문 원  헌 

  ○ 질   론

  ○ 원안가결

2. 안  지

 가. 안

  ○「도시 통 비 촉진  시행령」  단 담  내  개 어「 천

역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례」를 령에 맞게 변경하

고  함.

 나. 주 골

  ○ 단 담  2단계(3천㎡미만  450원, 3천㎡ 상  700원)  항

 삭 하고 별  1 2로 하도록 함.(안 4 )

  ○ 령  단 담   한도(100  100  )로 하고, 3단계



- 2 -

(3천㎡ 하, 3천㎡초과∼3만㎡ 하, 3만㎡초과)로 하여, 연도별 단

담  신 . (안 별  1 2)

3. 문 원 검 보고 지

  ○ 상  「도시 통 비촉진  시행령」  2014 1월 14 로 개  

공포 에 라 변경 내  시 물  단 담  ‧ 하는 사

항 므로 별다른 견  없 .

4. 질   답변 지

  ○ 없 .

5. 론 지

  가. 찬  : 도 , 재병, 병철, 수  원

  나.   : 없 .

6. 심사결과

  ○ 원안가결(재 원 : 4 , 찬  : 4 )

7. 타

  ○ 특 사항 없

 1. 천 역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례 개 례안 1 .

     2. 신· 문 비  1 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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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례     

천 역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

례 개 례안

천 역시 통 담  경감에 한 례 를 다 과 같  개

한다.

4 를 다 과 같  한다.

4 (단 담  )  37 2항에 라 시 물에 한 단

담  별  1 2  같  한다.

별  1 2를 별지  같  신 한다.

      칙

1 (시행 )  례는 2014  8월 1  시행한다.

2 (단 담 에 한 례) 4   별  1 2  개 규

2014  8월 1  후 과 간  개시 는 담 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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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물  각 층 닥  합

( 담  과하지 아니하는 시

물에 해당하는  포함한다)

연도별 단 담

2014 2015 2016 2017 2018 2019
2020  

후

3천 곱미  하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

3천 곱미  초과

3만 곱미  하
700원 800원 900원 1,000원 1,100원 1,200원 1,400원

3만 곱미  초과 800원 1,000원 1,200원 1,400원 1,600원 1,800원 2,000원

[별  1 2]

시 물  단 담 ( 4  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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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 문 비

        행 개      안

4  (단 담  )  37  

2항에 라 시 물에 한 단

담  다  각  같  

한다.

  1. 각층 닥  합계가 3,000

곱미  상  시 물  단

담  각층 닥  1

곱미 당 700원.

  2. 각층 닥  합계가 3,000

곱미  미만  시 물  단

담  각층 닥  1

곱미 당 450원. 

4  (단 담  )  37

2항에 라 시 물에 한 단

담  별  1 2  같  

한다.


